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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블랙록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87683)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블랙록자산운용 주식회사(02-751-05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5. 10. 31.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12.01.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블랙록자산운용(주), ☎ 02-751-0500, www.blackrock.co.kr)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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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 , ,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
서, , , ,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 .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 ,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 , ,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1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5050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 , ,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 , , 판매회사, , , ,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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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투자설명서 

제 1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조제 2항제 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골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전략 -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금광업 관련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BGF 월드골드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며, 증권의 매매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비용 등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비교지수 : FTSE Gold Mines Index 
�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 대비 투자대상국 통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음. 다만, 해당 투자국가의 통화가치 급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검토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월드골드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BlackRock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유케이) 리미티드)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관리회사인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본 회사의 하위펀드인 BGF 월드골드 펀드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4 년 12월 30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및 전략 -  전세계 금광업 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펀드의 70% 이상을 투자함. 또한 기타 귀금속, 광물 및 기초금속분야를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 가능 다만, 동 펀드는 금이나 다른 금속 실물을 보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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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90%) + (Call × 10%) 다.    주요위험관리 (1)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모투자신탁의 위험을 포함합니다) 

투자위험 투자자는 해당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위험 및 특수위험에 노출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골드 펀드(금광업 관련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 등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국주식 등은 미국달러로 표시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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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국∙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매우높은위험)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국∙내외 주식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블랙록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15년 10월 31일 현재) 

주 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 9월 17일 현재, 단위:%) 

후강퉁을 통한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후강퉁*을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A주식에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후강퉁 :  후강퉁이란 중국과 홍콩간 주식 교차거래를 위해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HKEX”), 상하이증권거래소 및 중국예탁결제원이 개발한 증권 거래 및 결제 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으로 이루어집니다. 후구퉁에서 홍콩과 해외 투자자들(후강퉁 펀드들 포함)은 각자의 홍콩 중개인들 및 홍콩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증권거래 회사를 통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주문을 함으로써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적격 중국 A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강구퉁에서 중국 투자자들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자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자로 후강퉁 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와 관련하여 쿼터제한, 과세위험, 법적/실질적 소유권, 운영위험, 규제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추가로 수반됩니다. 후강퉁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별첨 2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후강퉁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순자산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조동혁 1963년 본부장 24개 5,155억원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 - 한국투자신탁뉴욕사무소장 - 리서치 5년/ 해외펀드운용 11년 
연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종종(A) -32.75  -1.77  -44.28  -13.85  10.67  종종(C1) -33.14  -0.23  -44.52  -14.14  10.14  종류(C-e) -32.81  -1.79  -44.34  -14.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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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비교지수: (FTSE Gold Mines Index × 90%) + (Call × 10%)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 2부  매입 및 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C2) -33.06  -2.16  -44.50  -14.16  5.70  종류(C3) -32.97  -2.02  -44.42  -14.04  5.84  종류(C4) -32.87  -1.90  -44.34  1.01    종류(S) -32.23          종류(A-e) -32.22          비교지수 -37.25  -5.40  -49.11  -14.13  8.69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주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주1)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C1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4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된 자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종류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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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3)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 제 25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4)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 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부담비율(연간)(순자산총액의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  포함) (주 1) 총보수·비용(주 2)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의 총보수·비용 (0.40%) 포함) (주 3) 증권거래비용(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포함) (주 4) A 0.5000 1.0000 0.0400 0.0250 0.0000 1.5650 1.965  0.0000 C1 0.5000 1.5000 0.0400 0.0250 0.0000 2.0650 2.465  0.0000 C2 0.5000 1.3700 0.0400 0.0250 0.0000 1.9350 2.335  0.0000 C3 0.5000 1.2300 0.0400 0.0250 0.0000 1.7950 2.195  0.0000 C4 0.5000 1.1000 0.0400 0.0250 0.0000 1.6650 2.065  0.0000 C-e 0.5000 1.1000 0.0400 0.0250 0.0000 1.6650 2.065  0.0000 C-f 0.5000 0.0500 0.0400 0.0250 0.0000 0.6150 1.015  0.0000 C-w 0.5000 0.0200 0.0400 0.0250 0.0000 0.5850 0.985  0.0000 I 0.5000 0.5000 0.0400 0.0250 0.0000 1.0650 1.465  0.0000 S 0.5000 0.2500 0.0400 0.0250 0.0000 0.8150 1.215  0.0000 A-e 0.5000 0.2500 0.0400 0.0250 0.0000 0.8150 1.215  0.0000 C-p 0.5000 0.6000 0.0400 0.0250 0.0000 1.1650 1.565  0.0000 S-p 0.5000 0.1800 0.0400 0.0250 0.0000 0.7450 1.145  0.0000 

기구 및 변액보험 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주2)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없음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종류 S-i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9 

S-i 0.5000 0.0120 0.0400 0.0250 0.0000 0.5770 0.977  0.0000 C-Rp 0.5000 0.5000 0.0400 0.0250 0.0000 1.0650 1.465  0.0000 부담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 추가발생 할 수 있음)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2014.09.18.~2015.09.17.] 또 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종류 A-e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월드골드 펀드)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4%(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4%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증권거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14.09.18. ~ 
2015.09.17.] 또 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설정된 종류 C1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종류 A-e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A 수익증권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C2, C3, C4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과세 가.    과세에 관한 사항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종류 A 수익증권 [선취수수료(1.0%로 가정) 포함] 298 727 1,200 2,606 종류 C1,C2,C3,C4 수익증권 248 749 1,244 2,716 종류 C-e 수익증권 209 660 1,156 2,632 종류 C-f 수익증권 102 320 561 1,277 종류 C-w 수익증권 99 311 544 1,239 종류 I 수익증권 147 462 810 1,843 종류 S 수익증권 122 383 671 1,528 종류 A-e 수익증권 [선취수수료(0.5%로 가정) 포함] 171 433 721 1,578 종류 C-p 수익증권 157 493 865 1,968 종류 S-p 수익증권 115 361 633 1,440 종류 S-i 수익증권 98 308 540 1,229 종류 C-Rp 수익증권 147 462 810 1,843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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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과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종류 C-p 및 S-p) 

 3.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매입• 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투자신탁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수익자 원천징수 원칙 - 개인15.4%(지방소득세 포함) - 일반법인 15.4%(법인지방소득세 포함) 이익을 지급 받는 날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단,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lackrock.co.kr)ㆍ 판매회사 ㆍ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매입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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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이연판매보수 적용에 따른 수익증권 종류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1 수익증권을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을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을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규약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3부 요약재무정보 

1. 재무정보 – 요약재무제표 요약재무정보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150917 20140917 20130917 I .운용자산 10,462,759,932 8,852,605,081 10,253,818,895    증권 10,104,433,299 8,613,698,977 10,065,169,714    현금 및 예치금 358,326,633 238,906,104 188,649,181 II. 기타자산 237,649,155 314,327,871 555,130,075 자산총계 10,700,409,087 9,166,932,952 10,808,948,970 II. 기타부채 133,460,560 347,580,138 262,893,545 부채총계 133,460,560 347,580,138 262,893,545 I. 원본 32,554,160,542 18,506,284,438 21,925,290,636 II. 수익조정금 -8,090,636,065 1,819,984,574 -1,337,114,004 III. 이익잉여금 -13,896,575,950 -11,506,916,198 -10,042,121,207 자본총계 10,566,948,527 8,819,352,814 10,546,055,425 I . 운용수익 -4,044,978,214 40,116,175 -7,356,147,780     이자수익 5,034,903 5,714,866 11,023,838     매매/평가차익(손) -4,055,096,065 28,572,398 -7,368,758,422     기타이익 5,082,948 5,828,911 1,586,804 II. 운용비용 164,554,108 167,797,162 262,444,363     관련회사보수 162,763,389 166,221,034 257,097,633     기타비용 1,790,719 1,576,128 5,346,730 III. 당기 순이익 -4,209,532,322 -127,680,987 -7,618,592,143 * 매매회전율 0 0 0 

①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①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②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②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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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수수료 0 0 3,343,200 
 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